
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16.2.3.>

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(제4조 관련)

1.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

  가.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ᆞ푯말ᆞ홍보물 

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

말한다.

  나.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

의 방법으로 기망(欺罔)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.

    1)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

는 "우리 농산물만 취급", "국산만 취급", "국내산 한우만 취급" 등의 표시

ᆞ광고를 한 경우

    2)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"국내산"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

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"국내생산", "경기특미" 등

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

    3) 게시판 등에는 "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"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

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

    4)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

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

2.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

  가.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,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

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.

  나.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

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.

    1) 외국산과 국내산을 진열ᆞ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

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

    2) 외국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

때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

    3)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, 판매 시에는 냉장고

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외국산을 꺼내 주는 경우


